
보험업법상 공시에 대한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공시(조치사항) 

1. 조치기관 금융감독원 

2. 조치일자 2013. 6. 21. 

3. 조치기간 - 

4. 조치이유 

- 실손의료보험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

-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미검증 등 기초서류 관리기준  

미준수 

- 기초서류 변경시 제출의무 미이행 

-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통계 적용 불합리 

- 보험료 수납기준 및 운영 불합리 

- 지정클레임센터 위탁업무 범위의 명확화 필요 

5. 조치내용 

□ 문책사항 

- 실손의료보험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

  (기관주의, 감봉3개월 1명, 견책 2명) 

- 선임계리사의 보험요율 미검증 등 기초서류 관리기준  

미준수 (과태료 50백만원, 견책 1명) 

- 기초서류 변경시 제출의무 미이행 

  (과태료 10백만원, 주의 2명) 

 

□ 개선사항 

-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퉁계 적용 불합리 

- 보험료 수납기준 및 운영 불합리 

- 지정클레임센터 위탁업무 범위의 명확화 필요 

6. 향후계획 -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

7. 기타 

- 검사대상기간 : 2007. 1. 1. ~ 2012. 7. 27. 

- 검사실시기간 : 2012. 7. 2. ~ 2012. 7. 27. (20일간) 

                 2013. 1. 18. ~ 2013. 1. 22. (5일간) 

 


